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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법 시행을 앞둔 수련병원 의사들의 견해*

정유석1, 연준흠2, 강봉진3

요약 

전신마취 하의 환자들의 수술과 관련하여 대리수술, 무면허수술, 성추행 같은 문제나 의료분쟁 등에

서 정보 약자에 속하였던 환자와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요청 등에 힘입어 수술실 CCTV법이 2년의 유

예 기간을 두고 제정, 공포되었다. 저자들은 수련병원 전문의들과 수련의들을 대상으로 본 법안의 구

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만족도, 예상되는 효과 및 우려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법안의 주요 항

목들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법안으로 인해 환자측에서 기대하는 효과들(불법행위 

예방, 알권리 충족)이 달성될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지만, 진료 및 교육 위축, 직업적 자유에 대한 침해 

등 의료계의 염려에 대해서는 높은 우려를 표하였다. 따라서 유예 기간에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보완책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분쟁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조정법안 등에 대한 개선, 보완을 서둘러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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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의식 없는 상태에서 수술 받는 환자들에서 피수

술자의 요청이 있을 때 CCTV 촬영을 의무화하

고, 이후 의료분쟁이나 사고 같은 상황에서 열람

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하 ‘수술

실 CCTV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1]. 애초 이 법

안은 일반 국민이나 환자 권익 단체들에서 큰 지

지를 받았으나, 의료인들에게는 정반대의 의견을 

촉발하여 19대, 20대 국회에서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였다[2]. 이후 이 법안의 일부 규정

들을 수정한 후, 21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의사 단체 및 관련 

학계의 강한 반발과 비판을 고려하여 2년의 유예 

기간도 함께 공표되었다. 그런데도 본 법안은, 의

료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진료의 위축이나 

소송 증가에 대한 우려 및 직업적 자유에 대한 헌

법적 가치의 훼손 같은 여러 우려될 만한 점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2,3]. 
한편 정보약자 혹은 불가항력적 입장인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의 안전 확보라는 

사회적 이슈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전

면적으로 도입하게 된 입법화 및 시행 과정을 통

해 비교, 분석하고 대비할 점이 있다고 생각된

다. 어린이집 CCTV 설치법의 경우 입법 과정이

나 헌법적 원칙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비판과 지

적이 있었음에도 신속한 입법과 빠른 공포, 시행

이 이루어졌다[4]. 결국 어린이집 CCTV 설치법은 

2015년 4월 입법 가결된 후, 3개월의 유예 기간

을 거친 후 전면 시행되었다. 이후 어린이집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 헌법 소원도 진행되었지만 2017

년 12월에 합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전면 시행 

이후 다양한 부정적 경험과 긍정적 경험들이 보고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행령상의 구체성이 미

흡했다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5,6]. 합헌 판결  

이후에도 법리적 연구가 이루어졌고, 헌법에 위배

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불합치하므로 보완이 필

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었다[7]. 반면 이미 통과된 

법은 어쩔 수 없으므로, 어린이집 CCTV 제도를 

수용하고, 이제는 선순환적인 활용을 위해 개선할 

점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8,9]. 
한편 문지호는 어린이집 CCTV 설치법과 달리 수

술실 CCTV법은 의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넘어 환자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함

을 역설한 바 있다[10].
수술실 CCTV법과 관련하여 입법 과정에 미흡

한 요소들이 많았고, 졸속으로 입법된 상태이므

로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있으며[2,3], 
반면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들이 맞서고 있다

[11-13]. 이에 저자들은 주요 이해 당사자인 의사

들의 법안 내용들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면서, 

각 조항에 대한 만족 혹은 불만족도의 정도를 살

펴보고, 그런 반응의 요인들을 분석할 뿐만 아니

라, 법 적용이 미칠 영향들을 설문을 통해 파악하

고자 하였다. 또한 동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문헌

들을 검색하여 그 안에 담긴 기대와 우려를 정리

하였다. 이를 통해 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

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시점에 필요한 제언

을 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S특별시와 C시에 소재한 두 대학병

원의 전문의와 수련의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병원의 전문의나 수련의들이 모여있는 SNS 공간

을 통해 설문의 취지에 대한 공지, 요청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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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연락망에서 구한 연락처를 통하여 개별 연락

을 취하며 요청하였다. 연구 시행 이전 기관윤리심

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설문을 기반으로 하

며 특별한 위해가 없고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동의서 취득은 면제받았다. 

155명의 설문 참여자 중 남성이 113명(72.9%)

으로 많았고, 평균연령은 38.7세(SD=10.482, 

최저 25세~최고 67세)이었다. 전문의가 95명

(61.7%)으로 더 많았다. 편의상 응답자들의 전공

을 외과계와 내과계로 구분하였다. 외과계(117명)

는 일반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성형

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 

구강외과, 마취통증의학과를 포함하였고, 내과계

(32명)는 피부과, 응급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신경

과, 직업환경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인턴, 일반

의를 포함하였다<Table 1>. 

<Table 1> Study Respondents             (N=155)

Categories %(n)

Occupation
Specialists
Residents
Interns

61.7(95)
28.6(44)
9.7(15)

Sex
Man

Woman
72.9(113)
27.1(42)

Specialty
Surgery

Medicine
75.4(117)
20.6(32)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인터넷 기반의 설문(구글 설문)을 도구

로 사용하였으며, 모든 대상자는 온라인을 통해 답

변에 응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초안 완성 후 일반

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각 1명과 법조인 1

명 등 총 3명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토 받은 후 확정

하였다. 

최종 설문은 두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그룹 1]

은 2021년 9월 최종 확정, 공표된 의료법 개정안

의 내용들을 조목조목 설문화한 후 그에 대한 만

족도를 10점 만점으로 점수화하여 선택하게 하였

고, 추가로 만족 혹은 불만족스러운 사유를 고르

도록 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여 총 14개의 설문 문

항을 제시하였다. 5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예비 조

사를 한 결과, [그룹 1]의 질문 중 만족하는 이유

를 고르는 문항들은 일관되게 무응답을 보여, 초

기 설문항목에서 제거하였다. 또 다수의 항목에

서 1개가 아닌 복수 응답을 고르도록 질문을 변경

하였다. [그룹 2]는 공표된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때 미치게 될 파급 효과나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1~10점 혹은 5단계 척도로 선택하게 하였다. 설

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Table 2>와 같다.

연구대상들의 기초 정보는 성별, 연령, 전공부

서 같은 기본적인 정보만 파악하였다. 설문 데이

터는 구글 온라인 설문 사이트로부터 엑셀파일을 

내려받았다. 통계는 IBM SPSS Statistics 25프로

Group Content of  each question
 1) Degree of satisfaction about the indicated situation requiring CCTV videoclip  
 2) Cause of dissatisfaction regarding the response to question 1) (multiple choice, addi-

tional description allowed) 
 3) Degree of satisfaction about the clause dictating videoclipping upon the requests of 

patients’ or their relatives’

<Table 2> Contents of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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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Content of  each question

[Group 1]
Degree of satis-
faction for each 
item of the act 
o f  o p e r a t i o n 
r o o m  C C T V 
and follow up 
questions about 
the cause of dis-
satisfaction

 4) Cause of dissatisfaction regarding the response to question 3) (multiple choice, ad-
ditional description allowed) 

 5) Degree of satisfaction about the clause prescribing three conditions of disallowance 
even with the requests of patients’ or their relatives’

 6) Cause of dissatisfaction regarding the response to question 5) (multiple choice, ad-
ditional description allowed) 

 7) Degree of satisfaction about the clause prohibiting voice recording 
 8) Degree of satisfaction about the clause dictating the responsibility to the  head of 

medical agency regarding the problems of losing, theft or outflow of the videoclip 
 9) Cause of dissatisfaction regarding the response to question 8) (multiple choice, ad-

ditional description allowed)
10) Degree of satisfaction about the clause dictating three allowable conditions for in-

specting the videoclip
11) Degree of satisfaction about the clause prohibiting outflow, alteration, damaging or 

inappropriate use of the film by anybody   
12) Degree of satisfaction about the clause dictating the head of medical agency as a 

claim subject in the event of inspecting the film
13) Degree of satisfaction about the clause dictating the storage period of film as 30 

days  
14) Cause of dissatisfaction regarding the response to question 13) (single choice from 

3 kinds of response; 30 days is too short, too long, appropriate)

[Group 2]
Possible ramifi-
cations for the 
patients or doc-
tors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of CCTV act in 
the future

 1) Preventability of illegal acts like surrogate surgery, unlicensed surgery, sexual harass-
ment (1~10 points)

 2) Expected degree of help to the right to know of patients in the events of medical 
disputes (1~10 points) 

 3) Expected degree of invasion to the privacy of patients (1~10 points)  
 4) Expected degree of invasion to the privacy of surgeons (1~10 points)
 5) Expected degree of harm to the patients from increasing trend of defensive care or 

half-hearted care (1~10 points)
 6) Expected change in the number of medial disputes(1~5 points)
 7) Among patients or doctors, to whom the act of operating room CCTV is more ad-

vantageous in case of medical dispute? (single choice)
 8) How much does this act will negatively affect the education for residents or medical 

students? (single choice)
 9) How much does this act will negatively affect the number of applicants for surgical 

departments? (single choice)
10) How much does this act will negatively affect the development of medical skills in 

Korea? (single choice)
11) How much does this act will negatively affect the trust relationships between doc-

tors and patients? (single choice)
12) What do you think would be the most important aim of this CCTV act? (single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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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이용하였고, 빈도분석 등 기술통계와 그룹 

간 비교에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test)과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결과 해석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그룹 1]의 

설문 결과를 정리하되, 각 법 조항 관련 만족도 질

문과 불만족 사유를 묻는 질문을 묶어서 ‘문항’으

로 정리하였다. 또한 [그룹 1] 설문들 중 공포된 

법 조항 제2항에 서술된 조문 내용이 길고 복합적

이어서 이 조항은 두 개의 문항으로 나누어 정리

하였다. 결국 [그룹 1] 설문의 결과들은 <부록 1>
과 같이 9개의 문항으로 정리하였다. [그룹 2] 설

문들의 경우는 <Table 1>의 [그룹 2] 설문들 순서

에 따라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1.  [그룹 1] 수술실 CCTV법 조항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수술실 CCTV법의 각 조항에 대한 만족도를 1

점(매우 불만족)~10점(매우 만족) 척도로 답하게 

하였고, 불만족 시 그 이유를 예상 선택지 중에서 

복수 혹은 단수로 표시하게 하였다. 

문항 1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

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

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의 평균 만족

도는 2.65(SD=2.075)로 매우 낮은 편이었고 그 

분포는 <Figure 1>과 같다. 

<Figure 1>  Degree of satisfaction for Item 1 (Regulations dictating the conditions of CCTV videoclip and 
the policy of governmental support for CCTV setup)

Group Content of  each question
13) What do you think would be two most important concerns related to this CCTV 

act? (two choices)   
14) What is your overall assessment of this CCTV act? Choose one among ① abolish-

ing the act ② enforcement after partial revision ③ acceptable as it st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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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 사유로는 ‘수술실을 CCTV로 감시한다

는 법안 자체가 불만족’에 응답자의 77.6%(118

명)가, ‘설치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가 모호하며 강제화하려면 의무지원

이 마땅함’에 43.4%(66명)가, ‘전신마취 등 의식

이 없는 상태라는 항목에 수면내시경 등도 해당하

는지 모호함’에 23.7%(36명)가 표시하였다. 응답

자의 3.9%(6명)는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답하였

다<Figure 2>. (문항 1의 서술형 답변 목록은 

<부록 2> 참고) 

문항 2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

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

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의 평균 만족도는 3.1(SD=2.299)이었고 그 

분포는 <Figure 3>과 같다. 

<Figure 3>  Degree of satisfaction for item 2 (Regulations dictating the specific conditions of acquiring CCTV 
videoclip: Patients’ or patients’ relatives’ requests are enough conditions for taking videoclip) 

<Figure 2> Cause of dissatisfaction for the question of item 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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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 사유로는 ‘의사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에 

응답자의 57.3%(86명)가, ‘원론적으로 모든 수술 

장면의 촬영에 반대’에 56%(84명)가 표시하였다. 

응답자의 6.7%(10명)는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답

하였다<Figure 4>. (문항 2의 서술형 답변 목

록은 <부록 3> 참고)

문항 3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하여도 의사가 촬

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은 다음 3가지이

다.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

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

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

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

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

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

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평균 만족도는 

4.03(SD=2.608)이었고 그 분포는 <Figure 5>와 

같다. 

<Figure 5>  Degree of satisfaction for item 3 (Regulations dictating 3 exceptional conditions of CCTV 
videoclipping: Disallowable conditions even with patients’ requesting videoclip)

<Figure 4> Cause of dissatisfaction for the question of item 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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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 사유로는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에 현

저한 저해 우려’라는 문구의 내용 해석이 논란

이 될 것임’에 응답자의 76.4%(113명)가, ‘‘위

험도 높은 수술’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됨’

에 64.9%(96명)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응급수술’의 기준이 모호해서 논란이 예상됨’에 

53.4%(79명)가 표시하였다. 응답자의 8.8%(13

명)는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답하였다<Figure 
6>, (문항 3의 서술형 답변 목록은 <부록 4> 
참고)  

<Figure 6> Cause of dissatisfaction for the question of item 3

(명)

문항 4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제2항에 따

라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

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

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평균 만족도는 4.25 

(SD=2.757)이었고 그 분포는 <Figure 7>과 같다. 

<Figure 7> Degree of satisfaction about the clause prohibiting voice re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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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5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의료기관

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

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

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방안 마

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의 평균 만족도는 

2.83(SD=2.154)이었고 그 분포는 <Figure 8>과 

같다. 

<Figure 8>  Degree of satisfaction for item 5 (The clause dictating the responsibility to the head of medical 
agency regarding the problems of losing, theft or outflow of the videoclip)

불만족 사유로는 ‘의료인에게 해킹 등에 대한 보

안 책임을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에 응답자의 

75.3%(113명)가, ‘보안과 그 유출에 대한 책임은 

국가나 지자체가 져야 한다’에 70.7%(106명)가, 

‘해킹 등 환자 비밀보장 우려 때문에라도 촬영 자

체에 반대한다’에 60.0%(90명)가 표시하였다. 응

답자의 2%(3명)는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답하였

다<Figure 9>. (문항 5의 서술형 답변 목록은 

<부록 5> 참고)  
 

<Figure 9> Cause of dissatisfaction for the question of item 5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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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6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촬영

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

는 경우를 포함)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

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

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

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

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

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

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의 평균 만족도는 4.19 

(SD=2.596)이었고 그 분포는 <Figure 10>과 같다. 

<Figure 10>  Degree of satisfaction for item 6 (The clause dictating three allowable conditions for 
inspecting the videoclip)

문항 7 ⑥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

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⑦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의 평균 만족도는 5.06 

(SD=2.942)이었고 그 분포는 <Figure 11>과 같다.  

<Figure 11>  Degree of satisfaction for item 7 (The clause prohibiting outflow, alteration, damaging or 
inappropriate use of the film by any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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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8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

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열람 등을 요

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의 평균 만족도는 

5.26(SD=3.097)이었고 그 분포는 <Figure 12>
와 같다. 

<Figure 12>  Degree of satisfaction for item 8 (The clause dictating the head of medical agency as a claim 
subject in the event of inspecting the film)

문항 9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

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의 평균 만

족도는 4.13(SD=0.228)이었고 그 분포는 <Fig-
ure 13>과 같다. 

<Figure 13> Degree of satisfaction for item 9 (The clause dictating the storage period of film as 3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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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룹 2] 수술실 CCTV법의 효용성 및 제한점

문항 1 ‘CCTV법으로 대리수술, 유령수술, 성

추행 등 의료진의 불법/탈법 행위가 어느 정도 

예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문항을 1점

(거의 도움이 안 됨)~10점(매우 도움이 됨) 사

이로 답하게 하였을 때,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4.54(SD=2.776)이었다<Group 2-Figure 1>.

<Group 2-Figure 1>  Preventability of illegal acts like surrogate surgery, unlicensed surgery or sexual harassment

문항 2 ‘CCTV법이 의료소송에서 상대적으로 정

보약자인 환자의 알권리 확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라는 문항을 1점(거의 도움이 

안 됨)~10점(매우 도움이 됨) 사이로 답하게 하였

을 때,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3.99(SD=2.507)이

었다<Group 2-Figure 2>.

<Group 2-Figure 2> Degree of help to patients’ right to know in situations of medical litigations

문항 3 ‘CCTV법이 시행된다면 환자의 프라이버

시가 어느 정도 침해된다고 보십니까?’라는 문

항을 1점(거의 침해 없음)~10점(매우 심각한 

침해) 사이로 답하게 하였을 때,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8.50(SD=2.021)이었다<Group 2-Fig-
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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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2-Figure 3> Degree of prejudice to patients’ privacy

문항 4 ‘CCTV법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의 프라

이버시가 어느 정도 침해된다고 보십니까?’라는 

문항을 1점(거의 침해 없음)~10점(매우 심각한 

침해) 사이로 답하게 하였을 때,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8.57(SD=2.144)이었다<Group 2-Fig-
ure 4>.

<Group 2-Figure 4> Degree of prejudice to surgeons’ privacy

문항 5 ‘CCTV법이 시행된다면 수술 시 의료진

의 방어진료, 소극진료로 인한 환자측 피해가 어

느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1

점(거의 피해 없음)~10점(매우 심각한 피해) 사

이로 답하게 하였을 때,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8.36(SD=2.262)이었다<Group 2-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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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2-Figure 5> Degree of harm to patients by half-hearted surgical management

문항 6 ‘CCTV법이 시행된다면 의료분쟁의 건수

는 어떤 변화를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

우 늘어날 것임’ 57.4%(89명), ‘다소 늘어날 것임’ 

23.9%(37명), ‘차이가 없을 것임’ 16.8%(26명), 

‘다소 혹은 매우 줄어들 것임’ 1.9%(3명)로 응답하

였다<Group 2-Figure 6>.

<Group2-Figure 6> Expected change in the number of medical disputes

문항 7 ‘CCTV법이 시행된다면 의료분쟁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별 영향이 없을 것임’ 53.5%(83명), ‘환자측에 다

소 유리할 것임’ 20.6%(32명), ‘환자측에 매우 유

리할 것임’ 16.1%(25명), ‘의사측에 다소 유리할 

것임’ 9.7%(15명)로 응답하였다<Group 2-Fig-
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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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2-Figure 7> Expected benefits to patients or surgeons in the situations of medical disputes

문항 8 ‘CCTV법이 시행된다면 전공의나 학생 교

육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십니까?’라

는 질문에 ‘매우 악영향이 클 것임’ 66.2%(103명), 

‘다소 지장이 있을 것임’ 24%(37명), ‘별다른 영향

이 없을 것임’ 9.7%(15명)로 응답하였다<Group 
2-Figure 8>.

<Group 2-Figure 8> Degree of influence to the education of residents or students

문항 9 ‘CCTV법의 시행은 외과계 전공의 지원자 

수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십니까?’라

는 질문에 ‘매우 급감할 것’ 60%(93명), ‘다소 감소

할 것’ 29.7%(46명), ‘변화 없을 것’ 9.7%(15명)로 

응답하였다<Group 2-Figur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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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2-Figure 9>  Degree of influence to the number of applicants for the residentship of surgical 
departments

문항 10 ‘CCTV법의 시행은 국내 의학 기술

의 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

나요?’라는 질문에 ‘매우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 

52.9%(82명), ‘약간의 타격이 있을 것’ 24.5%(38

명), ‘별 영향 없을 것’ 21.3%(33명), ‘약간의 기

여가 있을 것’ 1.3%(2명)로 응답하였다<Group 
2-Figure 10>.

<Group 2-Figure 10>  Degree of influenc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skills in our country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of CCTV act

문항 11 ‘CCTV법의 시행은 의사-환자 간 신

뢰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

나요?’라는 질문에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할 것’ 

59.4%(92명), ‘약간의 신뢰 저하 초래’ 17.4%(27

명), ‘별 영향 없을 것’ 12.9%(20명), ‘신뢰 회복에 

약간 기여할 것’ 9.7%(15명)로 답하였다<Group 
2-Figu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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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2-Figure 11>  Degree of influence to reliability in doctor-patient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of CCTV act

문항 12 수술실 CCTV법이 지향하는 목표 중 가

장 중요한 항목을 묻는 질문에 ‘대리수술, 유령수

술 등 불법 의료행위의 근절’ 53.9%(83명), ‘성추

행 등 범법행위 근절’ 29.9%(47명), ‘의료분쟁 등

에서 정보약자인 환자 알권리 보호’ 10.3%(16명)

로 응답하였다<Group 2-Figure 12>.

문항 13 수술실 CCTV법에 대한 가장 큰 우려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복수 응답도록 하였을 때 ‘고

위험수술 회피, 방어진료 조장’ 63.2%(98건), ‘의

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 53.5%(83건), ‘학생, 전

공의 교육의 질 하락’ 28.4%(44건), ‘의사/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24.5%(38건), ‘외과계 전공의 

수급에 타격’ 9.7%(15건), ‘새로운 수술 방법 등

의 발달에 지장’ 5.8%(9건)로 응답하였다<Group 
2-Figure 13>.

<Group 2-Figure 12> Choice as the most important aim of this CCTV act (Single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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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4 끝으로, 수술실 CCTV법안에 대한 전

체적인 견해에 대한 질문에는 ‘무조건 폐지’ 

62.6%(97명), ‘미비점을 보완 후 시행’ 35.5%(55

명), ‘현행대로 시행’ 1.9%(3명)로 응답하였다

<Group 2-Figure 14>.

<Group 2- Figure 13> Choice as the two most important concerns related to this CCTV act (Two choices)

<Group 2-Figure 14> Your overall assessment regarding this CCTV act (Single choice)

3. 성별, 전공별, 수련 유무 차이

전체 설문 중 1점~10점 척도로 답하도록 한 문

항들의 평균을 남/여, 수련의/전문의, 내과계/외

과계로 나누어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이중, 통계

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 항목은 수련의사와 

전문의 간에 문항 2, CCTV 촬영조건과 문항 5, 

보안책임에 대한 만족도 두 문항뿐이었다. 두 항

목 모두에서 전문의들의 만족도가 수련의들과 비

교하면 의미 있게 낮았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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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ational 
status average Standard

deviation t P

[Group 1] item 2 
(Patient’s request 
is enough)

trainee 3.59 2.457
2.10 0.037

Specialists 2.80 2.163

[Group 1] item 5 
(Responsibility of  
the head of  medi-
cal agency)

trainee 3.32 2.137
2.29 0.023

Specialists 2.51 2.124

<Table 3>  Items show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respondents’ characteristics

Ⅳ. 고찰

[그룹 1] 만족도 조사 항목들에 대한 반응을 통

해서 의사들은 수술실 CCTV법에 대해 전반적으

로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CTV 설치 의무 조항(문항 1)에 대한 만족도 평

균은 2.65로 가장 낮았다. 촬영 요건과 관련하여, 

환자측 요청만으로 충족되는 촬영 요건 규정(문항 

2)도 만족도가 3.1로 매우 낮았다. 촬영을 불허하

는 조건들을 규정한 조항(문항 3)에 대한 만족도

의 평균은 4.03으로서 이는 대다수가 CCTV 설치 

자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가운데서, 

촬영을 허용하지 않는 조건들을 명시한 내용들이 

만족도를 상승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촬영 시 녹

음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문항 4)에 대한 만

족도의 평균은 4.25로서 문항 3과 유사한 해석이 

가능하다. 의사들은 CCTV 촬영 자체에는 강하게 

반발하나 이를 제한하는 항목에는 비교적 후한 점

수를 준 셈이다.

CCTV 저장 기록의 유출, 도난 혹은 접속 등에 

대한 안전한 관리방안 규정(문항 5)에 대한 만족

도는 2.83으로 이는 영상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에서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조항

일 수 있음에도, 관리의 주체가 의료인이라는 내

용이 담긴 것과 또한 CCTV 설치에 대한 근원적 

불쾌함이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열람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조항(문항 6)에 대해 만족도

가 4.19로 다소 상승한 것은 해당 요건 중 셋째 경

우인 환자측과 의료인이 모두 동의할 때 열람 가

능하다는 조항의 영향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 혹은 조정중재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의사의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하다는 규정으로 

인해 만족도 상승이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영상의 누출, 변조나 용도 외 사용 등을 금한 조

항 6, 7(문항 7)에 대한 만족도는 5.06으로서 법

안 자체에 대한 불만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열람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자측에 청구하

는 조항(문항 8)에 대한 만족도는 5.26으로서 문

항 7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촬영 영상 보관 기간을 30일로 정한 조항(문항 9)

에 대한 만족도는 4.13으로서 불만을 가진 편은 

30일도 너무 길다고 생각하여(44.3%) 낮은 만족

도를 보였겠지만, 그 정도면 충분하다거나(25%) 

오히려 너무 짧다(21.4%)는 생각을 가진 의료인

들도 상당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법안 조항들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그룹 

1]의 문항 1에서 6까지는 7~9문항에 비해 의사들

의 입장에서 거부감을 더 주기 쉬운 문항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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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되는데, 이런 문항들에 대한 답변상 5% 내외

의 대상 의료인들이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꾸준히 보였는데, 이들은 법안의 근본 취지인 범

죄예방과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게 한다는 내

용에 동의하는 가운데 법안의 여러 조항에 대해서

도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일관되게 보인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 이런 소수의 긍정적 인식 군에 대한 파악

이나 세부 특성 분석에 대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수술실 CCTV법과 유사한 갈등의 요소

를 가진 어린이집 CCTV 설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서는 이런 군이 잘 규명되어 있다[6,14]. 이들, 즉 

수술실 CCTV법에 대해 긍정적인 편인 의료인들

과의 소통을 통해 법안의 선순환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90% 내외의 대다수는 불만족을 표시

하면서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바, 이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부터 나타났던 것

과 동일한 결과이다[2,3]. 향후 이들 의료인과의 

소통에 나서서, 간극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데, 

법안의 공익성과 형평성 및 침해 최소성 등에 대

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

다. 이는 62.6%의 의사들이 법 폐지를 요청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그룹 2] 문항 14),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다. 나아가 어린이집 CCTV 설치

법이 시행된 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

결에서까지 합헌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도 여전히 

보육교사들의 심적 고통과 위축된 훈육 등 달라

진 교육 현장의 모습들이 명백히 나오고 있으므로

[15], 이런 유사 결과들이 수술실 상황에서 발생하

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의 마련이 시급하

다고 본다[16]. 이러한 보완의 과정 없이 현행대로 

졸속 시행된다면 소극적 진료 등 원치 않던 부작

용들만 극대화되어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

다. 이연승 등[6]도 어린이집 CCTV 설치법 시행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왕에 시행된 법 테두리 

안에서, 보육교사들을 위한 여러 보완점을 고찰에

서 제안하고 있다.

법안 실시에 따른 예상 파급 효과 혹은 문제점

들에 대한 [그룹 2] 설문들에 대한 반응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리수술, 성추행 등 불법행위

들에 대한 예방 가능성 정도(문항 1)는 평균 4.54

로서, [그룹 1] 만족도 조사 항목들이 매우 낮은 

값을 보이는 것에 비해 불법행위 예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인 바 이는 

법안의 효용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예방적 효용성의 정도를 7점 이상으로 평가

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30% 이상이라는 것 역시 

이 법안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암시한다. 

환자측의 알권리 확보에 도움 되는 정도에 있어서

는(문항 2) 3.99로 불법행위 예방 가능성에 비해

서는 효용성이 덜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그런데도 이 역시 법안의 효용성을 어느 정

도 예측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환자 혹은 의료진의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문항 

3, 4)에 대해서는 8.5, 8.57 정도로 영향이 상당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료진

의 방어진료 혹은 소극 진료로 인한 환자측 피해 

가능성(문항 5)에 대해서도 8.36으로서 높은 가능

성을 예측하였다. 

의료분쟁 건수의 증감 효과에 대해서는(문항 6) 

어느 정도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81.3%로

서 상당히 높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한 비율은 16.8%였으며, 약간 혹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은 1.9%를 차지하였

다. 의료분쟁 건수에 대한 예측과 대비하여, 분쟁 

시 CCTV 자료의 존재가 어느 측에 더 우세하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 질문(문항 7)에 대

해서는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즉,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가 53.5%, 환자측에 다소 유리할 것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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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환자측에 매우 유리할 것이다가 16.1%, 

의사측에 다소 유리할 것이다가 9.7%이었다. 문

항 6, 7의 결과는 의료분쟁이나 소송 건수는 많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며, 그러나 분쟁에서의 불리한 

증거 효과성에 대해선 중등도 정도로 우려한다는 

것으로서 법적 분쟁에서 유효한 해결 요소로서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전공의나 학생 교육(문항 8), 외과계 전공의 

지원자 수 예측(문항 9), 국내 의학기술의 발전

에 대한 영향(문항 10) 등에서 비슷한 유형의 응

답률을 보였다. 즉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가 

52~66%, 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다가 24~29%, 

별 영향 없을 것이다가 9.7~21% 정도였다. 특히 

국내 의학기술에 대한 영향에 대한 답변 중에서 

약간의 기여가 있을 것이란 답변도 1.3%(2명) 나

왔다. 의사-환자 간 신뢰 형성에 미치는 영향 정

도에 대해(문항 11) 심각한 저해 예상이 59%, 약

간의 신뢰 저하는 17.4%, 별 영향이 없을 것이 

12.9%, 신뢰회복에 오히려 기여할 것이란 반응도 

9.7% 나왔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바 수술실 CCTV법의 목적

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문항 12) 대리 혹은 유령수

술 같은 불법행위의 방지를 우세하게 선택하였다. 

이는 위 [그룹 2] 문항 1, 2에서 분석한 결과와 함

께 해석한다면 법안 목적으로서의 효용 가능성 중

에서 우선 선택한 것이긴 하지만, 그 효용성 정도

를 중등도 이상은 예상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 시행에 따라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들로는

(문항 13) 방어적 진료 조장 및 잠재적 범죄자 취

급받는 느낌을 많이 선택하였다. 이는 위 [그룹 2] 

문항 3, 4, 5, 6의 결과들에 대한 해석과 같이 생

각할 때, 정서적으로 더 심한 우려의 정도를 보이

는 것을 확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수술실 CCTV법이 미칠 파급 효과와 의료진

에 대해 미칠 문제점들을 질문한 [그룹 2] 설문결

과, 법안의 긍정적 효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

정하면서도 문제점들에 대한 반발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즉 감시 상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나 그에 대한 거부감으로 진료 위축, 의료분쟁 증

가, 지원자 감소 같은 악영향에 대한 우려들이다. 

수술실 CCTV법 전체에 대한 평가 항목(<Group 
2-Figure 14>)에서 62.6%에서 폐지, 35.5%에서 

보완 후 시행, 나머지 1.9%(3명)는 그대로 시행 

등으로 응답하였던 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폐

지를 원하며 ‘보완 후 시행’도 35%를 상회함을 보

여주었다. 

안덕선은 본 법안이 진정한 의미의 의료 질적 

성장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악수가 될 수 있으

며, 예견되는 여러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선진국에

서는 수술실 CCTV가 법제화 논의에서 배제되었

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17]. 김성은 등[3]은 법

안이 최종 통과되기 직전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본 연구의 설문에서 도출된 부정적 효과들에 대

해 예측하면서, 법안의 여러 부분에 대한 수정 혹

은 수술실 내가 아닌 수술실 입구 설치와 기타 보

강 요소들을 제안하였던 바 있다. 그런데도 최종 

확정된 법안은 여러 의료인이나, 학자들의 우려를 

유발하는 요소를 그대로 담고 있다. 

한편 전현욱[11], 임규철[16] 등은 의료인들의 

우려를 정확히 인식하면서도, 법익 비교 측면에

서 수술실 CCTV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수술실 CCTV법의 실시로 인해 의료인들이 직업

적 자유나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 등에서 받는 침

해 정도가 환자측에서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법 혹은 과실들로 인해 감당해야 할 

피해와 비교할 때 관련 법규나 헌법의 근본정신

에 배치되지 않음을 논증하였다. 또 여러 면에서 

유사한 쟁점을 가진 어린이집 CCTV 설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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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진행된 헌법 소원에서 저자들(전현

욱, 임규철)의 논증과 유사한 결정을 내린 헌법재

판소의 판결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의료인들이 처하게 될 여러 어려움이 충분

히 예측되므로, 유예 기간 동안 CCTV법의 구체

적 조항들에 대한 정비를 협의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서 의료사고와 분쟁에 대

한 우려의 증가를 들어 반대할 것이 아니라, 기왕

에 존재하고 있지만 환자와 의료인 양자 간에 신

뢰도나 실효성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는 

의료인 책임보험제도나 책임 귀속 및 면책에 관

련된 법제를 신속히 정비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11,16,18,19].   
2022년 5월 16일자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유령

수술에 대한 감시체계가 병원 내 신뢰를 위협한다’

라는 제목하에 본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20]. 수술방에 대한 감시시스템의 도입은 불법 의

료행위 감소라는 원래의 목적과 별개로 환자의 프

라이버시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의사들이 생명을 살

리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일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법안의 윤리적 논쟁점을 환자

에 대한 해악 감소라는 긍정 효과와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인한 자율성의 훼손이라는 부정 효과 간 

충돌로 본 것이다. 하지만, 조금 더 숙고해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Beuchamp과 Childress의 의료윤리 4원칙[21]
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윤리

적 판단의 준거이다. 해악금지의 원칙부터 살펴보

자. 수술실을 감시함으로 인해 유령수술 등 불법

행위가 줄어든다면 환자의 해악을 예방,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의사

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수행해

야 하는 수술을 포기하게 된다면 결과론적으로 거

시적 해악은 증가하는 셈이 된다. 집도의의 책임

하에 수련의에게 수술의 일부를 맡기는 일은 도제

식 교육의 일부로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왔다. 법

안으로 인해 이런 교육이 위축된다면 환자뿐 아니

라 의료계 전체에 해로운 일이 된다. 외과계 전공

의들의 지원이 더 줄어들어 가뜩이나 부족한 외과

의사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 역시 환자의 피

해로 귀결될 수 있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환자

뿐 아니라 의사의 자율성도 포함한다[22]. 수술 장

면에 대한 촬영은 일차적으로 환자의 신체 노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의사의 직업적 행위에 대

한 감시라는 면에서 양측 모두의 자율성을 심각하

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촬영된 영상이 의

료분쟁이나 소송에서 상대적으로 정보약자인 환

자의 알권리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환

자의 자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정의의 원칙에도 

부합할 수 있다. 사실 4원칙을 적용한 이런 방식

의 논변은 윤리적으로 모호한 쟁점이나 딜레마 상

황의 판단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도덕적

으로 명백한 잘못인 ‘의도된 거짓’이나 ‘폭력’에 대

한 판단을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 법안의 의

도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대리수술, 유령수술이나 

수술방에서 벌어지는 성적 일탈 등 명백한 범죄행

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런 방식의 윤

리적 고찰은 격에 맞지 않는 논변일 수 있다. 다

만, 과실여부가 모호한 사안에 대한 검증, 의식이 

소실된 환자에 대한 예우, 교육적 목적으로 수련

의에게 시술의 일부를 위임 등 의사-환자 관계나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과 관련한 관점에서 

그 유용성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라는 Jellinek의 명언은 

우리 사회가 다시 꺼내어 숙고해야 할 가치이다

[23]. 이 명제는 도덕이 법보다 더 원론적인 가치

이고 윤리 중에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 

법으로 구체화되었다고 본다. 환자-의사 관계가 

‘신뢰와 존중’에서 ‘불신과 투쟁’으로 빠르게 전환

되는 상황에서 윤리 규범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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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최근 들어 한국의 의료영역에 법제화

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더 근원적이어야 할 윤리가 제 역

할을 못 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의료계는 뼈를 깎는 질책과 반성의 자세

를 보여줘야 한다. 대리수술, 유령수술, 성범죄 등 

사건·사고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음에도 그

동안 사회가 납득할 만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설문연구를 통해 성급히 도

입된 법에 대한 의사들의 불만을 확인하였다. 기

왕 도입된 법안의 저지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한 신뢰

회복이라는 진일보가 있기를 바란다.      

Ⅴ. 결론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법안과 관련하여, 

관련 쟁점들을 대학병원의 전문의들과 수련의들

에게 설문한 결과, 법안의 주된 항목들 자체에 대

해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법안

으로 인해 환자 측에서 기대하는 효과들(불법행위 

예방, 알권리 충족)이 달성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은 50% 수준이었다. 한편 법안의 부정적 영향

들인 진료 위축, 전문 직업적 영역에서의 자율성 

침해 등에 대해서는 더 높은 수준으로 우려를 표

현하고 있었다. 즉 환자의 권리 보호가 중요하지

만, 의사의 임상적 자율성이 훼손되었을 때 의도

치 않게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스러운 법의 성급한 

도입은 환자-의사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바탕으

로 하는 도덕적 가치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언론에 보

도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들에 대하여 의료계

가 책임 있는 대안을 내어놓지 못한 것이 근본 원

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신설 법안의 우려

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의료분쟁 시 

원활한 해결을 선도할 수 있는 보험제도나 분쟁조

정법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과 함께, 법

에 따른 감시 이전에 신뢰에 바탕을 둔 윤리적 가

치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반성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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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그룹 1]의 결과 정리와 해석을 위해, 애초 실행된 설문을 재구성한 문항표

문항 1

(설치의무화/
비용지원)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문항 2

(촬영조건)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문항 3

(예외규정)

②항에 대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하여도 의사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규정은 다음 3가지이다.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문항 4

(녹음기능

허용조건)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제2항에 따라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항 5

(보안책임)

제①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항 6

(열람조건)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문항 7

(누출·변조 등 
금지)

⑥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항 8

(비용청구 주체)

⑧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문항 9

(보관기간)
⑨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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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그룹 1]의 문항 1 서술형 답변 목록표  

녹화영상관리를 나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함. 녹화영상 오용범죄, 악용 시 책임소재를 명시해야 됨. (n=1)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해결해야 함. (n=1)

전세계 전무후무한 발상이다. 기대할 만한 효과도 없을 듯하다. (n=1)

수술실 안보다는 입구(문 앞) 정도가 적당. (n=1)

CCTV를 통해 환자의 노출된 신체가 기록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n=1)

법안이 강제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안 든다. (n=1)

<부록 3> [그룹 1]의 문항 2 서술형 답변 목록표 

의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n=1)

내가 하는 행위를 감시 받는 느낌이 들어서. (n=1)

촬영의 궁극적인 목적이 불분명. (n=1)

<부록 4> [그룹 1]의 문항 3 서술형 답변 목록표 

수술장 촬영을 한다면 해당 전문의가 직접 수술을 하는지를 확인할 목적 외에는 불허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반드시 

촬영을 진행해야 하는 의료기관들을 선별하고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n=1)

촬영 자체를 반대. (n=1)

수술실 CCTV 자체를 반대한다. (n=1)

<부록 5> [그룹 1]의 문항 5 서술형 답변 목록표

2~4 답 항목에 전적 동의되는 게 없어서 기타의견을 내고자 한다. 즉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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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perating Room CCTV Act, which is subject to a two-year grace period for enforcemen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in 2021 in response to complaints from patients 
and civic groups concerning alleged medical practice cases involving surrogate surgery, unlicensed 
surgery, sexual harassment of anesthetized patients and the medical conflicts regarding surgical 
outcomes. This article reports on a survey of the opinions of medical specialists and trainees at 
two hospitals concerning the contents and expected effects of this bill. The majority of opinions 
collected reflect dissatisfaction with key elements of the bill; while those surveyed thought it 
was unlikely that the law would achieve its desired effects (i.e. the prevention of illegal activities, 
satisfying the right to know), they expressed concerns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bill would 
adversely affect medical treatment or education and infringe on professional freedom. Accordingly, 
this article argues that measures are needed to bring about a compromise between the patients 
and civic groups who support the Operating Room CCTV Act and the medical professionals who 
oppose it. 

Keywords 
Operating Room CCTV Act, non-maleficence, respect for patient autonomy, respect for 
profession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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